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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무선통신의 역사와 매우 밀접하게 변모해오고 있

는 측정 분야로 본다면 ERP(유효복사전력)와 EIRP 

(등가등방성 유효복사전력)가 대표적일 것이다. 무

선통신의 시작을 알렸던 초창기 무선통신 시스템은 

저주파대역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그 주파수 대역이 

테라 통신에 이르고 있다. 저주파대역에서의 무선통

신은 그 종류가 매우 적었고, 안테나도 1/4 파장 안

테나 혹은 1/2 파장의 안테나 사용이 대부분을 이루

고 있었기 때문에 전파의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통제의 수단으로서, 안테나 입력 단자에 공급되

는 전도성 전력(conducted net power: 제도권에서

는 공중선 전력으로 번역하고 있음)의 규제를 통해 

해결해도 큰 문제점이 없었다. 고주파 대역에서 파

라볼라 안테나가 선보이기도 했지만 위성통신 혹은 

천문우주 분야처럼 간섭에 덜 민감한 분야에서 사용

되었기 때문에 ERP/EIRP에서 그리 큰 필요성을 제

기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나 현대로 들어서면서 

특히 1990년 이후 무선 통신 분야에서는 다양한 무

선 통신 기기들이 등장하고, 그 종류가 매우 급증하

여 간섭의 문제점이 주요 화두에 올랐고, 심지어 

CDMA에서 간섭량은 사용자의 수를 결정하거나, 

기타 통신에서는 통신의 질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거나, 상대편 통신의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

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중선 전력만

을 통해 간섭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안테나의 이득 개선을 위한 많은 모델들이 출시됨에 

따라 공중선 전력은 간섭 차원에서 큰 의미를 부여

할 수 없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다. 무선 환경에서 

간섭을 결정하는 것은 안테나가 놓인 공간에서의 전

기장과 자기장의 에너지 세기이므로 이를 통제해야

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ERP/EIRP에 

대한 측정을 통해 통제할 필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제도 정비를 위한 사전 기반 

기술인 측정 방법, 측정 절차, 시험 시설 조건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혹은 ERP/EIRP에 

대한 측정 기술은 전도성 전력에 비해 측정 비용, 측

정 시간, 측정 시설 그리고 측정의 복잡도가 증가하

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는지 등 기술적인 측

면에서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무선기기의 ERP/EIRP 소개 

전자파 간섭은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하여 

다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림 1)처럼 무선기기와 같

은 의도성 기기와 PC와 같은 비의도성 기기에 대해 

구분하여 측정 방법을 달리하여 규제하고 있다[1]. 

사용주파수 측면에서 분리하면 비의도성 주파수와 

의도성 주파수에 대한 간섭측정법으로 구분이 가능

하다. 비의도성 주파수에 대한 간섭은 전자파장해

(EMI/EMC) 규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무선기

기에 대한 전자파장해 규제 실시), 의도성 주파수에 

대한 간섭은 ERP/EIRP 규제를 통해 간섭의 문제점

을 해결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의도성 주파수에 대

한 간섭에 국한하여 다루고자 한다. 의도성 전파의 

간섭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ERP/EIRP가 사

용되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광의의 의미인 물리적인 

성찰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 같다. 

물리적인 측면에서 의도성 전파에 대한 간섭을 

통제하는 수단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질 수가 

있는데, 우선 그 통제의 수단이 ERP/EIRP 이외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점검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

Unwanted Interference  
→ EMI/EMC 

Unwanted Device 

Wanted Device

Wanted Device

Wanted Interference → ERP/EIRP 

Wanted Device

Interference 

(그림 1) 전자파 간섭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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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적인 규격 혹은 각 나라별로 규제에서 요구

되는 물리적인 파라미터를 살펴보면, <표 1>과 같

이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즉 “전도

성 전력”, “전도성 전력+안테나 이득”, “ERP/EIRP”

로 세 종류로 의도성 주파수에 대한 간섭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의 첫번째는 과거 대부분의 나라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통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두번

째는 미국을 비롯한 다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는 

RFID 분야처럼 소수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세번째는 미국, 유럽을 비롯한 다국에서 간섭 통제

의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번째 “전도성 전력”에 대해서는 저주파대역처

럼 이득이 고정되는 안테나를 활용하는 무선기기의 

간섭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일 

것이다. 이때의 안테나는 안테나의 자체 손실이 없

는 것으로 가정하여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왜냐하면 최대의 복사 전자파 환경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일부 미국 FCC

에서도 특정 기기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 

두번째는 “전도성 전력+안테나 이득”을 이용한 

간섭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 물리적으로 

보다 엄격한 통제의 수단으로 보여진다. 공간에서의 

전기장 및 자기장에 대한 통제 수단 이외에도 무선

기기의 회로에서 인가되는 전력 자체까지도 통제하

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나 <표 1>에서 지적한 

것처럼 제도 수립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측정기술 중

에서 특히 안테나이득 표준 측정법에 대한 국내 표

준은 물론 타국의 표준이 없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기준은 역시 국제 규격

의 일관된 측정법인 치환법에 기반을 두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두번째의 경우 

안테나의 분리가 가능해야 하며, 특히 안테나 단에

서의 임피던스 정합이 잘 이루어진 경우 매우 유용

한 방법이다. 

세번째는 “ERP/EIRP”로서, 이는 공간에서 전파 

간섭 측면에서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좋은 파라

미터라고 보인다. 이러한 파라미터는 특히 무선기기

의 특징을 고려한 방법으로 원역장에 대한 간섭 통

제의 수단으로 매우 유용하다. 공간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을 통제하는 수단은 전자파환경과 같은 안전 

혹은 보건 측면에서 다루고자 할 경우,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비의도성 기기에 대한 EMI/EMC 

규제치와 의도성 기기의 전자파흡수율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물리적

으로 보면 직접적인 통제의 수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보건 혹은 안전과 관

련된 엄격한 통제의 수단인 경우 사용되는 방법이

다. ERP/EIRP는 무선기기를 개발하는 엔지니어에

게 보다 익숙한 전력의 개념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

일 것이다. 즉 규제치를 준수해야 하는 무선기기 개

발 엔지니어에게 유익한 물리적인 개념이라는 측면

에서 바람직한 통제 수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

한 파라미터를 통제하는 수단도 역시 별도의 측정 

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어 경제적인 문제점이 발생하

게 될 것으로 보인다. 스퓨리어스 ERP/EIRP로 하모

닉스에 대한 통제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상기 시설에 대한 투자는 필연적인 사항

이므로 국내에서는 경제적인 문제점으로 받아들여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단지 현재 국내의 측정시설 

조건을 살펴보면, 무반사실이 약 40여 개, 반무반사

실(야외시험장 포함)이 약 35개 정도를 감안하면, 

 
<표 1> 의도성 전자파 간섭에 대한 규제 파라미터 

구분 측정시설 국내/국제 규격 필요성 필요기반기술 

전도성 전력(공중선 전력) 필요 없음 FCC, 무선설비규격 경제성 - 

전도성 전력+안테나이득 무반사실 FCC, 국내 RFID 권고 안전성 안테나이득 표준측정법 개정 

시험장측정법 무반사실/반무반사실 ETSI, TTAS 합리성 TTAS 재개정 
ERP/EIRP 

현장측정법 필요 없음 ITU-R, CISPR 합리성 현장측정법의 표준측정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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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무반사실에 대한 측정기술 수용이 적절하게 이루

어져야 국가적인 경제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표 1>처럼 국가 경제적인 측면을 고

려하여 반무반사실에 전파흡수체 바닥 설치시 무반

사실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명확한 기술 제

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바닥흡수체의 반사율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기술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반

무반사실의 측정불확정도 평가 기술 제시가 필요하

며, 1~4GHz의 ERP 측정기술 확대 방안 제시, 대용

시험시설에 대한 평가 기술 제시 등 재개정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장측정법에 

대해 국내 표준안이 없으므로 시급히 이에 대한 표

준안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현장측정법은 

사후관리와 매우 밀접하고, 시험장으로 이동할 수 

없는 무선기기 혹은 무선시스템에 대한 ERP/EIRP 

측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선행적 연구 수행이 필요

하다.  

Ⅲ. ERP/EIRP 표준화 기술 동향  

1. 안테나이득 표준 측정법 

안테나이득에 대한 측정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

로 표준측정법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안테나 성

능을 측정하는 파라미터로 이를 바라보기 때문에 더

욱더 그러하다. 안테나이득 측정은 다양한 측정 시

설에서 수행되고 있다. (그림 2)와 (그림 3)에 나타

낸 전자파무반사실 측정시설, 전자파반무반사실 측

정시설, 야외시험장 그리고 이외의 근역장 측정시

설, 콤팩트레인지 측정시설, TEM 라인 측정시설, 

테이퍼 챔버 측정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측정시설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기술은 표준

안테나를 이용하는 방법, 표준전자기장을 이용하는 

방법, 표준측정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뉠 수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측정시설과 측정법에 대한 표

준 측정은 제시된 바는 없으나, 각 기관 보유 측정시

설에 대한 측정불확도를 측정 공개하여 측정에 대한 

국제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러나 전자파 간섭 차원에서 최대 이득에 대한 규제

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측정시설 및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측정시설(dominant measurement 

facility)과 대표적인 측정방법(dominant measure-

ment method)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규제치는 민감한 사항으로 논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측정시설과 방법에 대해 정해두는 

것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안테나

이득 측정표준(안)의 작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

다. 대표적인 측정방법과 측정시설이 결정되면 측정

환경, 측정절차, 측정시설, 측정용 안테나 조건, 그

리고 시험 성적서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

다. 규격에서 요구되는 안테나이득은 안테나를 포함

한 케이스, 회로,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 안테나 이득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안테나이득

에 대한 표준 측정법은 치환법에 근간을 두어 제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검인증의 일괄된 측

정으로 유도하기 위해 대표적인 측정시설과 측정방

(a) 전자파무반사실(FAC) (b) 전자파반무반사실(SAC)

(그림 2) 안테나 성능 시험용 무반사실 및 EMI 측정용
반무반사실 시설 

(a) Outdoor Range (b) Open Site 

(그림 3) 대형안테나 측정용 야외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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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ERP/EIRP 측정과 동일하게 측정하여 이득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전자파무반사실과 반무반사실에서 측정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표준안테나 측정법에 근간을 두

어 실시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안테나 자체

에 대한 평가이기보다는 안테나와 시스템이 일체가 

된 상태에서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선기기의 안

테나성능 평가에서의 안테나이득 측정과는 구별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ERP/EIRP 측정에 앞서 안테나 급전단자에서

의 전도성 전력(Pt(dBW))을 측정하기로 되어 있으

므로 ERP(dBW)/EIRP(dBW)로부터 다음 수식을 

구할 수가 있다. 

)(15.2)(
)()()(
dBWPdBWERP

dBWPdBWEIRPdBiG

t

tE

−+=
−=

    

상기와 같은 사항에서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

는 사항은 일반적인 안테나소자 자체에 대한 이득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험의뢰자가 안테나소자 자

체에 대한 이득측정치와 안테나를 케이스, 회로, 시

스템과 연결했을 때의 안테나이득과 동일하다는 서

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만일 케이스, 회로, 시스템에 

연결하여 측정한 안테나이득을 제시하는 경우 전도

성 전력 시험만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되, 논란이 있

는 경우에는 수식을 통해 측정하는 과정을 우선으로 

한다고 명기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외에도 의도적으로 시스템의 임피던스가 50Ω으

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테나의 임피던스를 50Ω 정
합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시험 의뢰자는 이러한 임

피던스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임피던스 정합회로를 

사용한 전도성 전력을 측정하도록 하고 이를 안테나

이득 평가에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시험장에서 ERP/EIRP 측정법 

주요 국가별 시험장측정법의 ERP/EIRP 측정법 

비교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미국과 유럽규격

에서는 측정법에 대해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가 있다. 미국의 측정법은 피시험체가 실적용에 가

까운 측정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RP/ 

EIRP는 EMI/EMC 측정에 준용하여 측정법을 제시

하고 있는 반면에, 유럽은 안테나성능 측정에 준용

하여 측정법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실적

용에 가까운 측정법은 실질적으로 피시험체가 사용

되는 환경에 접근하는 평가방법의 제시가 바람직하

다고 볼 수 있다. 안테나에 대한 평가이기 전에 안테

나를 포함하고 있는 무선기기에 대한 평가이어야 한

다. 즉 무선기기를 포함하고 있는 안테나이득에 대

한 통제수단으로 ERP/EIRP 측정기술을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정 중에서 국내 표준(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측정방법은 유럽과 미국의 측정법을 모두 수용

하고 있으며, 보다 명확한 측정법 제시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보강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2]. 반무

반사실에 전파흡수체 바닥 설치시 무반사실 시험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에 대한 명확한 연구가 필요하

고[3],[4], 반무반사실의 명확한 측정불확정도 평가 

기술 제시 방법이 필요하며, 유럽의 기준처럼 1GHz 

 
<표 2> 주요 국가별 시험장측정법의 ERP/EIRP 측정법 비교 

구분 미국 유럽 한국 비고 

비교규격 FCC CFR47 ETSI 300 TTAS.K0-06 - 

측정장소 반무반사실 무반사실 무반사실/반무반사실 측정불확도 명시 

측정방법 치환법 치환법 치환법 - 

측정안테나 
다이폴<1GHz 

혼>1GHz 

다이폴<4GHz 
혼>4GHz 

다이폴<1GHz 
혼>1GHz 

유럽규격 
검토필요 

EUT 수신거리 3m 3m 3m - 

EUT 높이 0.8m 1.5m 0.8m, 1.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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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ERP 측정기술 확대 방안 제시, 이 외의 기타 

대용시험시설에 대한 평가 기술에 관한 연구 보강을 

통해 ERP/EIRP 시험장측정법의 기반을 조성할 필

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 현장에서 ERP/EIRP 측정법 

CISPR 16-2-3에서는 현장에서 ERP/EIRP 측

정을 통한 EMI 환산방법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고 

있다. 이는 EMI 시험장에서 측정할 수 없는 피시험

체에 대한 측정법을 기술하고 있으며, 측정방법은 

현장에서 피시험체의 안테나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

와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

다. 안테나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는 전력 공급을 차

단할 수 있는 경우와 차단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기하고 있다. 

측정절차는 간단하게 표기하면 시험장측정법과 

매우 유사하다. 단지 미리 사전에 피시험체의 이득 

등의 자료를 참조로 하여 최대 복사전력 방향을 예

측하여 그 방향에 전자파 측정용 안테나(표준 다이

폴안테나가 아니어도 무방)를 설치하고 최대 복사전

력지점을 결정하여 수신레벨을 기록한다. 기록된 근

거를 통해 다시 피시험체안테나가 존재하는 영역에 

표준 다이폴안테나(혹은 표준 혼안테나)를 설치하

여 기록된 수신레벨에 이르기 위한 다이폴안테나 

인가전력을 측정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측정법에서 부족하다면, 피시험체 설치에 

앞서 행하는 방법과 피시험체 사후관리 측면에서 측

정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언급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외부전자파환경에 대한 평가 고려가 있어야겠

다는 점이다. 즉 피시험체의 전원을 내렸을 때, 외부

전자파환경 측정치 일정 레벨(예 5dB) 이상이 유지

되는 지역에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등의 

배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CISPR 16-2-3을 참

고로 하여 보다 많은 시험을 통해 측정방법을 도출

할 필요가 있다[3]. 

또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경제적  

혹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반드시 요구되며, 일례로 “전도성 전

력+안테나 이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한 

기반기술 또한 반드시 요구된다. 

Ⅳ. 소출력 ERP/EIRP 측정방법 

(그림 4)와 같이 시험준비(시험장, 케이블, 안테

나, 스펙트럼 분석기)를 완료하고 두 단계의 측정을 

통해 ERP/EIRP를 산출하는 방법이 가장 측정오차

가 적은 치환측정법이다[5]-[7]. 

 측정단계 1에서는 피시험기기를 360도 회전시

키면서 최대 수신 값을 기록한다. 단, 반무반사실 또

는 야외시험장에서 시험하는 경우에는 시험장 바닥

EUT Measurement STEP 1

스펙트럼 분석기 

피시험기기 1~4m  
가변 

시험안테나 

H
O

Substitution Measurement STEP 2 

스펙트럼 분석기 

치환안테나 1~4m  
가변 

시험안테나 

H O

(a) 피시험기기 측정단계 

신호발생기 

(b) 치환안테나 측정단계 

(그림 4) 실효복사전력 측정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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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수직 축에 대해 피시험기기를 360도 회전

시키고 수신 안테나를 1m에서부터 4m까지 변화시

키면서 최대 수신 값을 기록한다.  

측정단계 2에서는 완전무반사실의 경우 수신 안

테나를 치환 안테나와 동일한 높이에 배치하고 단계 

1의 최대 복사전력과 동일한 복사전력밀도 값이 수

신되도록 치환 안테나에 연결된 신호발생기의 출력

을 조절하고 그 값을 기록한다. 단, 반무반사실 또는 

야외시험장에서 시험하는 경우에는 수신 안테나를 

1m에서부터 4m까지 변화시키며 최대 값을 찾는다. 

최종 ERP/EIRP 산출단계에서는 조절된 신호발

생기의 출력 전력에서 치환 안테나와 신호발생기 사

이에 연결된 케이블의 손실과 치환 안테나의 이상적

인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에 대한 상대이득을 보정한 

전력(dBm)을 해당 피시험기기에 대한 피시험기기

의 실효복사전력으로 기록한다. 

Ⅴ. 결론 

지금까지는 의도성 기기에 대한 간섭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내 무선설비규격, 전파

법 시행령을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도성 전력에 대한 규제에서 탈피하여 안테나이득, 

ERP/EIRP에 대한 규제로 바꾸어가야 할 것이다. 참

고적으로 의도성 주파수에 의한 간섭문제는 이미 통

신기기 제작 단계에서 고려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Duplexing method(FDD, TDD, CDD 등)가 1단계

로 검토되어 간섭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주파수와 함께 사용되는 UWB 

통신, CR 통신, 이 외에도 소출력 ISM 대역에서는 

다양한 무선기기가 함께 사용되므로 간섭 통제는 더

욱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21세기에는 무선통

신의 유비쿼터스화와 컨버전스화가 진행되어 소출

력 통신 및 피코 셀 개념의 무선통신 수요가 폭발적

으로 늘어나게 되므로 간섭 통제의 필요성은 더욱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흐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

고, 국제적인 규격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 차원으로 관련 규격을 바꾸어야 

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 유럽을 비롯한 대다수

의 나라에서는 이미 전도성 전력 측정으로부터 복사

성 전력 측정 규제로 바꾸어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

리만 전도성 측정을 근간으로 간섭을 통제하고 있

다. 복사성 전력 측정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

로 표준 측정 기반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본 고는 제도 개선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어떠

한 종류의 표준 측정 기반 기술 개발을 선행해야 하

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선적으로 시급

히 해야 할 것은 ERP/EIRP 현장측정법에 대한 표준

권고(안) 수립, 안테나이득 측정법에 대한 표준권고

(안) 수립, ERP/EIRP 시험장측정법에 대한 표준권

고(안) 재개정에 대한 표준권고(안) 수립에 대한 보

다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21세기 간섭없는 전

파환경(I-clean)을 구현하여 세계 무선산업 최강의 

나라로 가는 시금석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약 어 정 리 

EIRP  Equivalent Isotropic Radiated Power 

EMI  Electro Magnetic Interference 

EMC         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ERP  Effective Radiated Power 

FAC  Fully Anechoic Chamber  

SAC  Semi-Anechoic Chamber 

실효복사전력(實效輻射電力, ERP: Effective Radiated 

Power): 주어진 방향에 대해 최대 장세기의 방향으로

의 복사되는 전력으로, 반파장 다이폴의 최대 지향성에 

대한 안테나의 상대 이득[dBd]에 연결된 송신기로부

터 안테나에 전달되는 순전력(전도성전력)을 곱한 값 

등방성복사전력(等方性輻射電力, EIRP: Equivalent Iso-

tropic Radiated Power): 주어진 방향에 대해 송신기

로부터 안테나에 전달되는 순전력에 송신 안테나의 

절대이득[dBi]을 곱한 값 

 용 어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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